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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

심사보고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 11. 26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04. 강남구청장(보육지원과)

 나. 상정의결 

   -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6.)

    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오선미)

 가. 제안이유

  〇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

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영

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  〇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
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

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 나. 주요내용

  〇 위탁사무명 :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재위탁(세곡햇빛어린이집 외 3개

소)

의안
번호 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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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동의안 제출 배경

 ○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˚을 

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

  〇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   - 추진근거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, 「서울

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위탁운영), 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   - 추진 필요성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

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고 

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.

  〇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   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: 아동 입소·상담, 보육서비스 

제공, 안전 및 건강 관리, 조직·인사·회계 등

   - 수탁재산의 관리 : 시설, 장비, 비품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 

전반

   -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  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 

 다. 참고사항

  〇 관계법령

 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 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위탁

운영) 

 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

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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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한다)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사전에 

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 ˚재위탁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

사유로 공개모집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수탁기관

을 선정하는 것을 말함(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4호)

 ○ “재위탁”에 대한 의회 동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, 민간위탁 조례 제5

조제2항에 “재위탁”도 의회 동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, 

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

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 해 

볼 때,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와 통제를 위해 “재위탁”에 대해서도 의회

의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함.

 ○ 민간위탁 조례 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)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

“위탁사무명,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, 위

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, 민간위탁기간, 수탁자 선정

방식,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,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”이 

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

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함.

 ○ 한편, 지난 7월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

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가 신설

되었으며(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), 본 동의안에 해당 내용이 “마. 민간

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”으로 제출되었음.

 2. 주요 사항의 검토

 가.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

  ○ 민간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(세곡햇빛어린이짐, 연화어린이집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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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마을어린이집, 포레스트어린이집)이며,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‣아동 

입소·상담,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, 

‣수탁재산 관리, ‣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

등임. 

  ○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제출되었고,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

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70점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

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. 

     이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상

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

은 없음. 

   - 다만,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

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보

육 교사 등에 대한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향후 위탁계약서에 명확

히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.

  ○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에 관한 현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.

<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등>

어린이집

(인가일)
주   소

시 설 현 황
현위탁체

(원장)
현 위탁기간 신규 위탁기간정원

(현원)
교직원

연면적

(㎡)

세 곡 햇 빛

(2014. 4. 1.)
자곡로 260 69(49) 17 435

사단법인 

그린티처스

(박인선)

2020. 4. 1.∼

2025. 3. 31. (5년)

 2025. 4. 1.∼

2030. 3. 31. (5년)

연 화

(1997.9.1. )

학동로

43길 17
114(67) 22 906

사회복지법인

자광재단

(강민경)

2020. 9. 23.∼

2025. 9. 22. (5년)

2025. 9. 23.∼ 2030. 9. 

22. (5년)

청 마 을

(1993.3.6. )

양재대로

55길 10
51(38) 15 251

사회복지법인

밀알복지재단

(박지현)

2020. 9. 23.∼

2025. 9. 22. (5년)

2025. 9. 23.∼ 2030. 9. 

22. (5년)

포 레 스 트

(2020.9.30.)
개포로 264 72(51) 17 541

사단법인

그린티처스

(김주나)

2020. 10. 1.∼

2025. 9. 30. (5년)

2025. 10. 1.∼ 2030. 9. 

30. (5년)

(2024.10월 현재)

(출처: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)



- 5 -

 나. 성과평가 관련

  ○ 민간위탁 조례 제19조(성과평가)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

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, 

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

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

   - 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에 따라 정기적으로(3

년)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1항단서에 근거하여 이를 

성과평가로 갈음함. 

  ○ 부서 자료 확인 결과 이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4개소는 「영유아보

육법」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에 따른 평가를 받았으며, 해당 평가 결과 4

개소 모두 “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

있으므로 평가 당시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

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”라는 총평을 받았음.

 다. 민간위탁의 적정성 

  ○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

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① 7세 이하의 

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의 특성상 보육 및 교육에 대

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, ② 관계 법령과 지침

에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회계관리, 보육교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

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뒷

받침되어 있는 점, ③ 구립어린이집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 되어왔

고,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4개소 외에도 구립어린이집 

수가 상당해 이들을 직영할 경우 행정력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보육

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, 전문성

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

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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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종합의견

 ○ 어린이집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, 민간

위탁 동의 여부는 어린이집의 기능과 운영의 전문성, 효율성, 그동안의 성

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.

 ○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

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보호자

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

나, 관계 법령 등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

체화되어 있음에도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지속적으

로 발견되고 있음. 이에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, 행정지도 등에 대한 

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.

붙임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.  끝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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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  안

번  호
451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4.
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
제 출 부 서 : 보육지원과

1. 제안이유

 가.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    

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영유아들에게    

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       
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

동의를 구하고자 함

 

2. 주요내용 

 가. 위탁사무명 :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재위탁(세곡햇빛어린이집 외 3개소) 

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   ○ 추진근거 

     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   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위탁운영)

   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   ○ 추진 필요성

     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    

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

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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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   ○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: 아동 입소·상담, 보육서비스 제공, 안전 

및 건강 관리, 조직·인사·회계 등

   ○ 수탁재산의 관리 : 시설, 장비, 비품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

   ○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  ① 세곡햇빛어린이집

   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강남한양수자인(관리동)

   ○ 규    모 : 지상2층, 연면적 435.76㎡

   ○ 지원시설 : 보육실 7개, 조리실 1개, 공동놀이실 1개 등

   ○ 위 치 도

위치 시설 현황 사진

   ○ 민간위탁기간 : 2025. 4. 1. ~ 2030. 3. 31.(5년)

   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

     -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

   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     - 소요예산 : 연간 760,509천원 [국30%, 시49%, 구21%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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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․ 인건비 499,455천원/ 운영비 49,784천원/ 사업비 211,270천원   

   ○ 산출내역
(단위 : 원)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①

인

건

비

교직원 급여 403,607,700 53.07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인건비 기준

교직원 제수당 17,700,000 2.32 

기타 인건비   800,000 0.11 

법

정

부

담

금

국민건강보험료 14,963,718 1.97 

장기요양보험료 1,937,801 0.25 

국민연금보험료 18,994,847 2.50 

고용보험료 3,342,054 0.44 

산재보험료 2,933,580 0.39 

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5,175,642 4.63 

소    계 499,455,342 65.68 

②

운

영

비

수용비 및 수수료 23,015,480 3.02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운영비 기준

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,092,860 1.59 

복리후생비 8,830,000 1.16 

업무추진비  5,846,000 0.77 

소    계 49,784,340 6.54 

③

사

업

비

보육활동비 116,573,700 15.33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사업비 기준
수익자 부담경비 62,623,000 8.23 

재산 조성비 32,073,000 4.22 

소    계 211,269,700 27.78 

지출원가 합계(Ⓐ=①+②+③) 760,509,382 100 

수입원가 0 해당없음

수입원가 합계(Ⓑ) 0

위탁비용(Ⓐ-Ⓑ) 760,509,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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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② 연화어린이집

   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(논현2문화센터 3층)

   ○ 규    모 : 지상3층, 연면적 906㎡

   ○ 지원시설 : 보육실 7개, 조리실 1개 등

   ○ 위 치 도

위치 시설 현황 사진

   ○ 민간위탁기간 : 2025. 9. 23. ~ 2030. 9. 22.(5년)

   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

     -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

   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     - 소요예산 : 연간 1,100,020천원 [국30%, 시49%, 구21%]

       ․ 인건비 785,336천원/ 운영비 70,205천원/ 사업비 244,479천원   

   ○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①

인

건

비

교직원 급여 616,941,800 56.08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인건비 기준

교직원 제수당 39,710,000 3.61 
기타 인건비 3,747,600 0.34 

법
정
부
담
금

국민건강보험료 23,698,467 2.15 
장기요양보험료 3,036,577 0.28 
국민연금보험료 30,015,331 2.73 
고용보험료 8,421,354 0.77 
산재보험료 4,644,373 0.42 

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5,120,984 5.01 

소    계 785,336,486 71.3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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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③ 청마을어린이집

   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대청복지관 내 1층

   ○ 규    모 : 지상1층, 연면적 251㎡

   ○ 지원시설 : 보육실 5개, 조리실 1개 등

   ○ 위 치 도

위치 시설 현황 사진

   ○ 민간위탁기간 : 2025. 9. 23. ~ 2030. 9. 22.(5년)

   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②

운

영

비

수용비 및 수수료 27,794,861 2.53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운영비 기준

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,210,000 2.20 

복리후생비 6,320,000 0.57 

업무추진비 11,880,000 1.08 

소    계 70,204,861 6.38 

③
사

업

비

보육활동비 116,665,000 10.61 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사업비 기준
수익자 부담경비 95,614,000 8.69 

재산 조성비 32,200,000 2.93 

소    계 244,479,000 22.23 

지출원가 합계(Ⓐ=①+②+③) 1,100,020,347 100
수입원가 0 해당없음

수입원가 합계(Ⓑ) 0
위탁비용(Ⓐ-Ⓑ) 1,100,020,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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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

   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     - 소요예산 : 연간 684,425천원 [국30%, 시49%, 구21%]

       ․ 인건비 511,334천원/ 운영비 39,197천원/ 사업비 133,894천원   

   ○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  ④ 포레스트어린이집

   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64 (개포래미안 포레스트 내)

   ○ 규    모 : 지상2층, 연면적 541㎡

   ○ 지원시설 : 보육실 6개, 조리실 1개 등

구             분   금   액(원)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①

인

건

비

교직원 급여 406,454,830 59.39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인건비 기준

교직원 제수당 23,000,000 3.36 

기타 인건비 2,061,180 0.30 

법
정
부
담
금

국민건강보험료 15,126,879 2.21 

장기요양보험료 1,958,931 0.29 

국민연금보험료 19,476,668 2.85 

고용보험료 4,411,567 0.64 

산재보험료 2,776,425 0.40 

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6,067,903 5.27 

소    계 511,334,383 74.71 

②

운

영

비

수용비 및 수수료 21,277,000 3.11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운영비 기준

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,330,000 1.21 

복리후생비 3,900,000 0.57 

업무추진비 5,690,000 0.83 

소    계 39,197,000 5.72 

③
사

업

비

보육활동비 86,815,600 12.68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사업비 기준

수익자 부담경비 33,710,200 4.93 

반환금 1,068,599 0.16 

재산 조성비 12,300,000 1.80 

소    계 133,894,399 19.57 

지출원가 합계(Ⓐ=①+②+③) 684,425,782 100 

수입원가 - - 해당없음

수입원가 합계(Ⓑ) - -

위탁비용(Ⓐ-Ⓑ) 684,425,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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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위 치 도

위치 시설 현황 사진

   ○ 민간위탁기간 : 2025. 10. 1. ~ 2030. 9. 30.(5년)

   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

     -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

   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     - 소요예산 : 연간 869,060천원 [국30%, 시49%, 구21%]

       ․ 인건비 647,418천원/ 운영비 53,531천원/ 사업비 168,111천원   

   ○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①

인

건

비

교직원 급여 493,330,200 56.77 
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인건비 기준

교직원 제수당 46,320,000 5.33 

기타 인건비 6,500,000 0.75 

법

정

부

담

금

국민건강보험료 19,130,600 2.20 

장기요양보험료 2,450,630 0.28 

국민연금보험료 24,284,259 2.79 

고용보험료 6,280,728 0.72 

산재보험료 4,150,742 0.48 

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44,970,850 5.17 

소    계 647,418,009 74.4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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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 

3. 참고사항 

 가. 관계법령 

   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

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

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

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

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  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

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

  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

으로 사용하게 한 자

  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

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

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

할 수 있다.

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   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위탁운영)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②

운

영

비

수용비 및 수수료 23,452,800 2.70 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운영비 기준
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,577,000 1.68 

복리후생비 7,452,000 0.86 
업무추진비 8,050,000 0.93 
소    계 53,531,800 6.17 

③

사

업

비

보육활동비 119,251,000 13.72 
『2024년 보육사업안내』

사업비 기준
수익자부담경비 36,660,000 4.22 
재산조성비 12,200,000 1.40 

소    계 168,111,000 19.34 

지출원가 합계(Ⓐ=①+②+③) 869,060,809 100 
수입원가 - - 해당없음

수입원가 합계(Ⓑ) - -
위탁비용(Ⓐ-Ⓑ) 869,060,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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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

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

법에 따른다. 

  ②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

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ㆍ해임하고,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

채용ㆍ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

  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

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

 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

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. 

 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

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

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 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

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
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

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

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 (...중략...)

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

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

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

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

 ※ 작성자 : 보육지원과 보육관리팀 사회복지7급 정혜미 (☎ 3423-5823)


